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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약 19.5%에 달해 초고

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증

속에서 고령층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요

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.

○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0여개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운영

되고 있으나, 최근 3년간 23개 기관이 출석부 허위 작성, 강사 및 직

원 미상주 등 교육의 핵심과 직결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교육

의 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.

○ 이에 따라 ‘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’를 도입하여 요양보호

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, 양성 과정의 질을 높여 돌봄

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'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' 를 신설함(안 제28조의2)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등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










